


본 자료는 남叫경제교류협력 정책수립의 창고자료

로 활용하기 위해, 일본의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발

간하는 「77 y 經濟] 93년 7월호에 게재된 논문을

번역 발간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당원의 의

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닝을 양지하시기 바라

며, 아早쪼록 유용한 자료로 널리 이용되기를 기대

합니다.



중국에 있어서의 변경무역의 현황과 역할

韓 洪 錦

1 . 서 언 · · · · · · · · · · · …… A 龜 魯 % m % 傷 輸 霧 % 繼 羲 譽 職 暑 4 魯 暢 腸 龜 힌 春 譽 拳 점 T 삐 命 삐 譽 龜 龜 4 3

夏 . 변경무역의 정의와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5

夏. 변경무역의 역사와 재개의 배경 · · · · · · · · · · · · · · · · · · …… - … 12

N. 변경무역의 혐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 변경무역에 대한 평가·································……

- l-



1 서 언

최근 중국에 있어서 변경무역의 현저한 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發展邊貿, 邊不再窮」 (변경무역을 발전시키면

변경지역은 부유하게 된다)라는 말이 이미 많은 변경지역

에서 유행어가 되고 있을 정도로 변경무역의 중요성이 광

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 작년 (1992년) 븜에 중국정부가

표명한 「沿11沿邊開放」 (양자강 유역과 변경지역의 개방)

방침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섯으로 변경지역에서는 변경

무역의 확대가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젓으로 예상하고

았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黑河, 緩芬河, 滿,掛1里, 揮審, 賃

詳, 東與鎭, %D縣, 魂0, 墻羅, 伊寧, 塔城, 陣樂, 그達浩特

의 13 개 도시가 「 변경대의개방도시」로 지정되어 변경무억

에 관한 다양한 우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변경무역의 발

전 가능성은 이들 변경도시가 갖고 있는 입지적 조건에 달

려었고 이러한 입지조건은 이후의 경제발전에도 상당히 중

요한 요인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1)

주1 경제개혁 전까지 중국중앙정부가 외국과의 무역을 독점 적으로 행하

고 있였던 때에는 외국과 접하고 있는 변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위치

가 그 지역의 경제에 어떠한 이익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오 히려

인접국과의 국가관계가 긴장될 때에는 변경지역의 경제는 커다란

악영향을 받았다. 특히 「文革」때에는 「세계대전 불가퍼른」의 그릇

된 전략 때문에 거의 모 든 번경지역에 대한 국가 투자와 건설이 중

단되었기 때문에 변경지역은 중국내에서 비교적 경제가 후진된 지

역이 되 었다. 따라서 변경지역이 갖고 있는 특유의 입지조긴은 개

방정책이 실시된 후에 비로소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였다. 「
陳望」. 評論員 「 沿邊開放, 利國利民」

1992년 「陳望」(1992년 32기)/李春雷, 「打開國門, 短不再窮」(同誌

1992년 22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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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무역의 절대 량에서 보면 헌재 변겅무역의 규모

는 그다지 큰 규모라고는 볼 수 없다. 그 러나 현재와 같은

중국 경제구조하에서는 변경무역 이 변경지역의 겅제발전에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이 글의 목적은 중국 변경무역의 현황을 살려 봄으로써

현단계에 있어서 중국 경제구조특징의 일부를 밝히려는 데

에 있다. 제 ll 절에서는 중국 변경무역의 정의와 특징을 소

개하고, 제班절에서는 번경 무역의 역사와 재개의 배경을

소 개하고, 제{y절에서는 변경무역의 현황을 살펴 본 후에

마지막으로 변경우역방식의 효율성과 지역겅제발전에 있

어서의 역할을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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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변경무역의 정의와 특징

1. 변경무역의 사전적 정의

변경무역은 외국무역의 하나로서 특수한 방식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실시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변경무역은 종종

「변경소액무역. 혹은 「변경바터무역. 이라 도 불리어지지

만 실제로 현재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변경무역을 엄밀

히 정의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1989년에 출판된

중국의 권위있는 사전인 「辭海」에서는 변경무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변경무역」이란 「양국의 협의에 따

라서 인접한 국경지구(일반적으로 국경에서 15km 이내)에서

행하는 소액무역이다. 그것은 주료 양국 변경지역 주민의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무역

이며 양국은 관세의 감면과 통관수속의 간소화등을 통해서

우대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양국이 변경무역을 하기 위하여

협의에 따라 주어진 우대조치는 양국의 변경무역 이외의

무역에는 적용할 수 없고 제3국에도 그 우대조치를 원용할

수 엾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의나 해석은 지금 중국에서 실

시되고 있는 변경무역의 풍부한 내용과 특징을 셜명하기에

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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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早역 정의의 어려營 
.

1984년 12월 15일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부는 「변경소액무

역잠정관리방볍」을 공표했다.2) 이젓에 따르면 변경무역 방

식의 기본적 결정권과 관리권은 외국과 인접하고 있는 각

성(자치구)의 일급 행정관리기관이 갖게 되·어 있으며, 경우

에 따라서는 성(자치구)정부가 그 권리를 차하급의 지방정

부에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지방정부는 자기들의 실

정에 따라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따

라서 지금까지 중국의 변경무역에서는 무역결제에 국제통

화를 사용하는 통상적인 수출입 활동에 비하여 중앙정부의

규제가 적어지고 지방정부가 무역방식을 한충 더 탄력성
에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었다. 현재의 번경무역

방식의 다양성은 변경무역을 간단히 정의할 수 없게 하는

원인 되고 있다.

3. 변경무역의 두가지 형태

현재 일반적으로 변경무역이라고 블리워지는 것은 무역

주체에 따라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변경무

역의 관리권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의 지정(또는 허가)을

받아서 헌지 세관에 등록된 무역기업(다양한 이름을 가진

주2)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펀집위원회펀,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1985」 북경수리전력출판사 1985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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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무역회사)에 의한 변경무역이다. 이들 기업의 수출입

활동은 지방정부의 외국무역관리부문의 업무지도를 받고,

수출입 품목과 수량은 세관의 감독을 받는다. 이러한 종류

의 변경무역 규모는 지방정부에 의해 집계되어 매년 「
중국

대외경제무역연감」에 단편적으로 수록되고 있다(단, 전국적

집계량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변경지역의 주민이

개인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상업활동이다. 그 들은 일정한

상한선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개인적으로 상품을 갖고 세관

을 통과하여 상대국의 주민과 상품을 교 환(또는 매매)하는

것이며. 중국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얀 활동으로

「암거래」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대부분의 변경지역 지방졍부는 이러한 활동에 편의를 제

공하기 위해 중국측 국경부근에 「邊民흐市」라고 부르는 전

용시장을 설립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도 변경무역의 한 경

우로 불리워지고, 최근에는 상당히 활기를 떠고 있다. 이러

한 거래가 오히려 중국사전인 
「辭海」에 설명된 「변경무역」

의 청의에 가까운 것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생

활수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

를 집계하는 젓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기

업에 의한 무역과 개인에 의한 무역을 모두 변경무역으로

정의하면서도 통계숫자로는 기업에 의한 변경무역 부분만

을 나타내기도 한다.



4, 변경무역의 4가지 특성

중국 변경무역방식의 특징으로는 다음 4 가지가 각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1) 첫번째 특징

우선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중국의 변경무역의 기본적인

특징은 그것이 중앙정부가 아니고 각 변경지역의 지방정부

에 의해 관리·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관리하

고 있는 통상적연 무역과는 달리 변경무역은 중앙정부의

수출입 게획과 국가에 의한 수출보조금제도와는 전허 관계

가 없다. 중앙정부는 관세와 수출입허가둥의 조치를 통해서

변경무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지만 변경무역은 간단

히 말하자면 그 변경지역을 위한 무역이다.

(2) 두번째 특징

변경무역의 또하나의 특징은 인접국가와 국제통화를 사

용하지 않는 바터무역이라는 젓이다. 따라서 무역은 국가의

공정환율 번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수입할 때에 중앙정

부의 외화할당도 필요하지 않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

는 나라의 대부분이 중국과 같이 외화부족으로 곤란해 하

고 있기 때문에 변경무역도 바터무역이 되지 않을 수 없다.

a

(3) 세번째 특징

변경무역의 세번째 특징은 같은 바터무역방식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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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국가간의 협정무역과는 달리 현행 행정지역 구분

하에서 인접국과 국경을 가진 변경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경제주체(기업 또는 개인)에 의해 실시되코 있는 것이다.

즉 변경무역을 하는 것은 그 변경지역 경제주체가 가진 툭

수한 권리이며, 다른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기업은 직접 변

경무역을 할 수 없다. 중국의 변경무역실태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행정지역의 구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국

에서는 기본적으로 노 동력과 자본이 국내에서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없으며, 현지 지방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지역을

넘어서 외국무역의 업무를 하는 기업을 설립할 수 엾기 때문

이다.

현재의 경제구조(특히 지방정부 재정청부제)하에서 지방

정부가 변경무역 기업을 지정(또는 허가)할 때에 지역의 이

해관계를 고려하는 것흔 당연한 것이다. 현재 실제로 지방

정부로 부터 지정되어(또는 허가를 받아) 변경무역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은 국영기업이다. 그러나 그 들 기업은

명의상 「국유」이지만 기업의 경영결과는 결국 귀속처인 지

방정부의 재정자산 수입(이를테면 省운영기업은 성정부 재

정자산, 현(縣)운영기업은 현정부 재정자산등)과 직접적으

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지역의 지방정부소

유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경무역에서 얻어진 직접

이익은 우선 그 지역에 귀속된다.

변경무역은 사실상 그 지역의 지방정부가 자기산하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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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업(또는 개인)의 경영활동에 따라 그 재정수입의 중가

와 지역경제의 번영을 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실제 어

느기업에게 변경무역 의 권리를 주는가는 그 지방정부의 종

합적인 판단에 의한 젓이다.) 변경지역 이외의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직접 외국기업과 변경무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변경지역의 지방정부 산하의 변경무역 기업을

통하여야 한다.3)

(4) 네번째 특징

변경무역의 마지막 특징은 무역의 직접적인 상대가 인접

국에 소재하는 경제주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변경무역은

「지방무역」의 개념과 구별할 펄요가 있다. 중국에서 지방무

역의 경우, 그것은 통상 지방정부 소속의 무역기업이 행하

는 바터무역 중에서 변경무역을 제외한 부분을 가리키고

주3 이를테면 중국은 몇십년 전부터 지금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하 북한)과의 사이에 국가간 협정무역을 헹하여 많은 양의 수출

입물자가 길림성의 국경에 있는 토문시릅 겅유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무역에 대하여 그 변징지억의 지방정부에 있는 토문시정부는 거

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동시에 1985년까지 북한과의 변경무역

이 토문시의 상일급헹정지역인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소속기업에 의

해 독점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을 때에도 변겅무역은 토문시라는 행

정지역(또는 지방정부)에 그다지 관심을 물러일으키지 못健던 것이

다. 그러나 그 이후 길림성 정부의 결정에 따라 토문시라는 행정지

역이 직접 북한과 변경무역을 행하는 것이 인정되었,을 때부터, 토

문시 소속기업의 변경무역활동은 토문시정부의 중요한 제정수입 원

철이 되었고, 시정부도 적국적으로 변경무역의 추진에 나서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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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 중국의 개별적 통계에서는 변경무역과 「지방무역」
%

을 구별하지 않고 「지방변경무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때도 있지만 그젓은 오해를 야기시키기 쉽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행해지는 무역활동 중에서

위와같은 4가지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변경무역이

라고 정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명하게 이 정의는 앞에

서 말한 「辭海」의 변경무역에 대한 정의 보다는 범위가 넓

다.

5. 「소액변경무역」에 관하여

또 여기에서는 「소액변경무역.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

는다. 중국 변경무역을 전체규모에서 본다하더라도 그것은

통상의 무역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 의미로는 확실히

「소액무역」이다. 그러나 변경지역에 있어서 변경무역은 경

제적 중요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종종 중앙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통상무역 부분보다 크기 때문에 반

드 시 「소액」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장래의 발전가능성에서

보더라도 처음부터 「소액」을 변경무역의 특징으로 보는 것

은 부적당하다.

주4) 이를테면 흑룡강성은 독자적으로 폴란드 등 동구국가와 바터무역을

행한 일이 있으며,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은 사천성도 구소련과 바

터무역을 행한 일이 있다. 그것은 지방무역이라고 불리워지지만 변

경무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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夏. 변경무역의 역사와 재개의 배경

1. 인접하는 행정지역과 국가

중국은 21,000k[0에 달하는 긴 국경선을 갖고 있다. 현재

인접하고 있는 독립국가는 북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시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카시미

르),
'

인도, 네팔, 부탄, 미안마, 라오스, 베트남 둥 14개국이

나 된다. 한편 중국내에서 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성

(자치구)은 요령성, 길림성, 혹룡강성, 내몽고자치구, 감숙

성, 신강위글자치구, 티項자치구, 운남성, 광서장족자치구

둥 9개에 달한다.(제1표)

제 1 丑 중국의 행정구역별 인접국가
f

l 국내행정구역 l
l 1

12 기
l 기
혹 룡 강 1

1 내 몽 자 퀴
1감 숙 1
) 신 강 글 자 구 l

. . . . .

. , <교i.
<출처> 묄자작성

인 접 국 가

북한

한, 러시아

러시아

러 시아, 몽골

몽골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시키

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카시미르), 인

도(카시미르)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미안마, 라오스, 베트남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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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무역의 개요

중국의 긴 국경선은 거의 높은산, 사먁, 하천과 같은 자

연조건이 혐난한 곳에 위치하여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

분의 변경지역은 외국과의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인구밀

도도 낮은 편이다. 변경지역이 인접한 외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낮은 수송비용을 보장하는 육상 통상루트의

존재(또는 건설 가능성)가 전제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조건

이 좋은 지역은. 변경무역을 빨리 발전시킬 수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무역이 어려워질 젓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를테면 흑룡강성은 러시아의 극동지역과의 교통이 비

교 적 편리하기 때문에 변경무역을 확대시키는 젓이 용이하

지만 감숙성과 몽골의 인접지역은 인구가 거의 제로에 가

까운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경무역이 불가능하

다. 철도등에 의·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곳은 변경무역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국가간 무역의 「육지통상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었지만, 변경무역이 가능하게 되면

즉시 변경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중국은 다민족국가이며 20 개 이상의 소수민족이 변경지

역에 거주하고 있다. 의국과의 교통이 가능한 지역일 경우

그 들은 역사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외국주민과의 사이에 깊

은 혈연적,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전까지 역대 중국 중앙정부는 국경선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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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의 유효적절한 통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지에서

멀리 떨어진 변경지역의 경제는 오랫동안 국내 경제 중심지

보다도 오히려 국경을 넘는 자연적인 경제적 중십과 연결되

어 있였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러한 경제관게는 국내에

통일된 시장이 발전된다 해도 완전히 소실되지는 않는다.

중국은 국토가 넒고 국내의 교통망도 아직 그다지 정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수송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특히 내지와의 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변경지역의 경우

같은 제품을 내지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외국으

로 수출하는 쪽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1949년 이후 중

국은 계획경제의 방침에 따라서 외국무역에 대한 국가독점

을 선언했다. 그러나 인접국가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

가레벨의 무역관계라 하더라도 변경지역 주민의 세세한 수

요까지 모두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무역을 통해서 해결

하는 것은 무리였다. 이 때문에 특례로서 일부지역의 변경

무역(번경지역의 특수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어 지방정

부가 관리하는 바터무역)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당시의 번

경무[역은 주로 국내시장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지나

지 않아서 지급처럼 변경무역을 통해서 지방기업의 생산확

대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증가를 꾀하지는 못兎다.

3. 흑룡강성의 변경무역

혹룡강성에서는 1957년부터 중·소 양국의 협의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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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극동지구인 아무르주, 하바로프스크변경구, 빈해(漠

海)변경구와 변경무역 관계를 맺어 1966년까지 누적무역액

이 3,476만루블에 달했다. 그러나 그후 양국관계가 긴장되

었기 때문에 변경무역도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다.1)

4,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변경무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해산물

의 공급을 멀리 중국연해지역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가까아 접하고 있는 북한의 함경북도에서는 중국의

조선족주민이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명태를 동해에서 대량

으로 포획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 위해 양국정부의 협의를 거쳐서 1954년부터 길림성 연변조

선족자치주와 북한의 함경북도 사이에 소위 「명태무역」이

시작되었다. 중국측은 식량, 섬유제품, 문방구등을 수출하고

명태등의 해산물을 수입했다. 그러나 중국의 「文革」으로 연

하여 북한·중국 양국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고 따라서 그

무역도 중단되었다.2)

주1> 路鎭金「關於進-步發展中蘇邊境經貿關係的機側問題」(「국제무역」

1991년 5기/유옥영 「中蘇邊境地方貿易發展的' 回顧와 展望」) (국제

무역 1989년 11기) 참조

주2> 필자는 1983년 부터 88년까지 중국 길림성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근

무하여 직접 북한과의 변경무역 정책관리를 담당하였고 길림성과 구
. 소련과의 변경무역의 개시준비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참고문헌을 명

기하지 않은 관련사실은 필자의 실제 경험과 조사에 따른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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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남성의 변경무역

운남성은 중국에서 소수민족의 수가 가장 많은 변경성이

며 국경 부근지역은 내지와의 교통이 불편하다. 이와같은

지리적 원인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국경의 양측 사람들은

국경의 속박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왕래와 통상을 행하는

관습이 있었다. 1949년 이후 북경으로부터 관리가 강화되

었지만 변경지역 주민들 사이의 경제교류는 오랫동안 계속

되어 중국정부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것은 개인

적인 물물교환 활동에 한해서 행해질 뿐 국가에 등록된 기

업에 의해 행해지는 깃은 아니다.

e. 신강위글자치구와 티懷자치구의 변경무역

신강위글자치구와 티項자치구는 1949년 전까지는 중국 내

지와의 교통이 상당히 불편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는

중국의 내지보다도 오히려 인접국과의 무역에 대부분을 의

존하지 않을 수 엾었다. 1950년대에 이르러 내지와 언결된

란신(蘭新) 省도, 청장공로(育藏公路)동이 생겨서 겨우 내

지의 
· 

시장과 통합되었지만 인접국가와의 무역은 아적도 중

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러나 흑룡강성과 길림성의 경우

와는 달리 신강위글자치구와 티項자치구의 경우는 국경가

까이 있는 주민의 개인적 교 류를 제외하면 외국과의 무역

이 이미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기업에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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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역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7. 그외 지역의 변경무역

내몽고자치구의 경우는 원래 내지와의 경제관계가 상대

적으로 긴밀했었지만 국경 양측의 방목민 사이에는 물물교

환등 개인적 교류가 계속되고 있었다. 중국과 베트남의 관

계에는 복잡한 변화가 있었다. 시기에 따라 국경에 대한 관

리도 강화되거나 완화되어서 개인적 교류도 국가간의 관계

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다만 베트남과의 무역은

언제나 중앙정부가 국가간 협정무역을 통하여 행해 왔기

때문에 지방정부에게 그 권리를 양도한 일은 없었다. 따라

서 「文革」전까지 실제로 중국 변경지역 지방정부가 무역의

부분적 권리를 갖고 지방정부소속 기업에 무역을 행한 경

우는 흑룡강성의 대소련 변경무역과 길림성의 대북한 변경

무역뿐이다.

8. 「文革」과 변경무역

변경무역은 양국의 우호관계와 비례하는 상관관계가 있

고, 양국의 자국경제에 대한 집권적 통제와 반비례의 상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文革」때는 경제

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한층 엄해져서 소위 「자력갱

생」의 경제방침 때문에 대외무역에 관한 권한은 모두 중앙

으로 집중되였다. 또 주변의 거의 모든 나라와의 국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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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사상 최악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변경무역a도 중단

되었던 것이다.

9. 개방정책과 변경무역의 재개

1978년 중국 제11기 3중전회는 개방정책이 시작되는 개

시 시점이다. 중국정부는 농촌의 개혁과 동시에 1979년부

터 무역체제의 개혁을 시작했다. 그 개혁의 기본적인 중점

은 지방분권화이다. 즉 지방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각 성(시 · 자치구)소속 일급 무역기업에게 외국과 직

접 무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그 때문에 전국의 외국

무역 기업수는 개혁전의 수십개 정도에서 일순간에 수천개

로 늘어났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 · 지도하는 수많은 책 입도

성(자치구·시)의 지방정부에 양도했다.

그러나 수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엄격한 통제

에 남겨졌다. 대다수 무역기업의 경엉은 1988년경 까지는

중앙정부의 재정과 직접 결부되어 있어서 수출에서 획득한

외화의 대부분을 중앙에 상납하고 일정비율의 「외화유보」

분량만이 지방정부에 남겨졌다. 그러나 1988년까지는 이를

테면 지방정부에 외화가 있어도 지방에 필요한 재료를 수

입하기 위해 것을 사용하 자 할 때에는 「외화사용 한

계」라는 형태로 중앙으로부터 또 한번 제한을 받아야 했다.

수입품목과 수량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외화와

수입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지방정부의 외화획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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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적극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특히 변경무역에 흥미를 갖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변경무역은 바터무역이기 때문에 수입할 때에 외

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수입한 물자도 전

부 지역의 생산과 소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별적인 수입품목과 수량에 대하여는 역시 중앙정부의 허

가가 필요하지만 수속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중앙정

부도 희소한 외화를 사용하지 않고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가 섬유제품, 일용 공업제품등 소비재의 품질과

생산능력면에서 중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제품은

그 들 나라에 커다란 시장을 갖고 았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

에서 보면 변경무역으로 생기는 수출수요는 지방공업의 발

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헌실적 이익은

역시 국내외의 상대가격의 격차에 따라서 얻게 되는 변경

무역의 이윤이다. 그것은 지역경제발전의 중요한 자금원이

되고 그 일부는 직접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변경무역의 확대에 강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

한편 1980년대부터 대다수의 인접국과의 우호관계가 서

서히 회복되어 경제적 교 류도 더욱 빈번해졌기 때문에 변

경지역의 지방정부와 기업이 인접국가의 변경지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각 변경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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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변경무역의 재개(또는 개시)暑 요

구하였고 중국정부도 그것을 개방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

한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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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변경무역의 현황

최근 중국의 변경무역은 주로 구소련, 북한, 몽골, 파키스

탄, 네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낱과 행해지고 있다. 중에

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구소련, 북한, 미얀마와의 변경무역이다.

1. 구소련과의 변경무역

(1) 혹룡강성과 내몽고자치구의 대소련 변경무역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 중국에서는 흑룡강성, 내몽고자치

구, 신강위글자치구, 길림성등 4 개의 변경성(자치구)이 구

소련과 접하고 있었다. 1982년 4월 중 · 소 양국정부는 흑

룡강성과 내몽고자치주가 소련 극동지역과 변경무역을 하

는 것을 협의하고 중국측의 두개 성과 자치구가 각각 자기

에게 소속한 무역회사를 지정하여 구소련의 전소련극동국

외무역회사와 바터무역을 하기로 했다.

변경무역은 1983년부터 정식으로 실시 되어서 같은 해의

수출입총액은 흑롱강성이 1,591만 스위스프랑, 내몽고자치구

는 273만스위스프랑에 달하였다. 계산단위를 스위스프랑으

로 한 것은 국가간 협정무역과 같이 순 정치적 고려에서

출발한 젓이어서 헌실적인 스 위스 통화의 가치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수출입재의 상대가격은 국가간 협정무역가격,

세계시장가격등을 고려하여 교 섭에 의해 결정되지만 스위

스프랑의 실제가치에서 본다면 가격수준이 일반적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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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장가격보다 높다. 따라서 스 위스프랑으로 나탠내는 통

계수자는 실제의 무역규모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중

국寺은 쇠고기, 통조림, 보온병, 섬유제품 둥을 수출하고 자

동차, 냉장고, 화학비료, 철강재 등을 수입兎다. 무역의 수

량은 품목별로 가격을 협의한 가운데 금액의 균형이 맞도

록 조정하여 결정하고 무역기업은 수입한 제품을 국내시장

에 판매하여 얻은 대금으로 수출재의 매입비용을 얻는다.

국내시장에서 수출재의 매입가격과 수입재의 판매가격은

통제가격의 구속올 받지 않고 수급상황에 따라서 무역기업

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변경무역의 경영이윤은

사전에 결정된 일정액(또는 일정의 비율)을 성(자치구)정

부재정에 상납하고 납은 부분은 변경무역기업의 내부유보

와 종업원의 보너스둥에 지출된다. 소위 「경엉책임제」의 구

조로 운영되고 일반적으로 경영에 결손이 생겨도 지방정부

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

로는 변경무역에 의한 이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의미가 없다.

다만 변경무역은 바터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이 반드시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무역이 흑

자가 되면 그 분량만큼의 자금을 오랫동안 회수할 수 엾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을 압박한다. 당초에는 무역기업 이 중

국측에서 2 개, 구소련측에서 1개뿐이었고 게다가 중 . 소

양측이 무역을 희망하는 제품의 종류도 대개 동일했다. 중

국측의 2 개기업은 각각 다른성(자치구) 정부에 소속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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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각각 소 련의 전소련극동국외무역회사와 상담하여

바터무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국내에 있어서는 그 두개

기업의 대외무역 교역조건을 조정하는 부문이 엾었기 때문

에 자기의 무역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기업 상호간의

경쟁이 불가피하였다. 그젓은 변경무역의 한가지 특징이기

도 하다. 즉 변경무역을 하는 기업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운에 무역기업의 수가 적은 쪽이 상대측의 경쟁을 이용

하여 교 역조건을 좀 더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다.

(2) 신강위글자치구의 대소련 변경무역

1986년 1월 중 · 소 양국정부는 여러차례의 협상에서 중

국측'의 신강위글자치구 소속인 변경무역회사가 구소련 중

앙아시아에 있는 전소련동방국외무역회사릍 상대로 바터무역

을 하기로 동의하였다. 같은 해의 무역총액은 400만스위스

프랑에 달하였으며, 중국측은 주로 섬유제품, 일용품등을

수출하고 구소련측의 화학비료, 철강재등을 수입하였다.

(3) 길림성의 대소련 변경무역

1988년부터 길림성도 대소변경무역을 시작하였다. 길럼

성은 구소련과 불과 250km 정도의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

문에 그때까지는 세관이나 기존에 개설된 통상루트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행 정지역의 구분에서 보면 길림성도

소련과의 국경을 가진 「변경성」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

소변경무역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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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무역액은 모두 1,209만스위스프랑에 달하였다. 이처럼

중 · 소 변경무역은 1983년 정식으로 재개되고 나서 급속히

증대하였다. (제 2 표)

제 2 표 중국과 소련의 변경무역

黑 龍 江 省

(輸 出)

(輸 入)

1겨1富古自治區

(輸 出)

(輸 처

신강위글 治區6)

(輸 出)

(輸 )L)

吉 林 省

(輸 出)

(輸 )L)

輸 出 總 額

輸 )L 總 額

計

D[983
1,591

818

773

273

137

136

955

909

1,864

1984

2,791

1,373

I,418

1,700

85)

850

--

l 2,223

l,,,,,
[

1985

3,255

1,593

1,662

4,215

2,222

1,993

f

l 3,815 l

l ,,,,, l'
3 져

1986

2,3121

I,014

1,298

4,sos

2,268

2,040

400

200

200

)6)'l

(단위 :

1947 l 1988 l
l l

35인4

1,856

1,958

7,054

3,524

3,530

2,631

1,428

1,203

F--

l 6,808 l

l ,,,,, ]
A

19,614

'11,293

8,316

12,029

6,438

5,591

2,5757

1,287

1,288

1,209

523

686

191546

15,881

35,427

만, ,

1989

5LO47

3S,644

23,403

17,990

9,442

8,548

10,839

6,349

4,490

8,221

5,988

2,233
團

55,423

38,674

94,097

'

1 위2
1990

긴,985

37,588

34,S97

23,029

10,518

12,5'11

8,866

4,401

4,465

11,123

5,867

5,756

57,874

57,129

[151003

깃
·프 랑

l 1991
-

-

l
l53,a,,
i33,96,
l18,469
l,,,,,,
l1,,U6·
l ,,,,,
l 6,130

l,,l,,4·
l,,,,,
l ,w,,,

-L--

l:
ILL

)

출처:<中國對까經齊貿易年鑑> 폈징위윈회편 <中國회-%Ik經濟貿易年鑑> 각년판

<주>
o l), 2), 5), 9)는 08달라로 표시되어 공표된 숫자이지만 실제의 무역가격은 스 위

스프랑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暑 위하여 모두 년도말의 환욜로 황산했

다. 참고황율온 108달라담 1.60(1986년), 1.64(87년), I.53(8S녑), l.50(89년), 1,

27(90년), l.39(01년) 스위스프랑이다.

o 3), 4), 6), 7)외 공표된 숫자는 수骨입의 총액뵨이지만 룽싱· 수읍입 균형을 맞추

기 위해 추계하였다.
o 몽끝파 파키스탄파의 변경무역도 포합되어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착다. 공란도 무역 개시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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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 · 소 변경무역의 제 1 단계

구소련과의 변경무역은 구소련 국내정세와 중국내부의

까지가 제2단계이다. 다만 소련이 붕피된 1991년 이후의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제2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87년

까지는 변경무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다.

그 당시 구소련측은 주로 국가무역부의 하부기관인 전소

극동국외무역회사와 전소동방국외무역회사가 변경무역 업

무를 독점하였고, 중국측도 성(자치구)의 일급 무역회사만

이 무역에 참가하였다. 이젓은 낮은 수준의 국가간 협정무

역과 유사한 것이다. 1987년 1월 l일부터 구소련정부는 새

로운 무역정책을 실시하여 많은 기 업부문들이 직접 무역

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설제로 무역을 하기까지

는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니까 새로운 정책의 효과는 1988

년부터 나타났다고 한다.) 그것은 무역에 대한 국가의 독점

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 중국측에서는 성(자치구)뵤다 아래급의 행정지역

지방정부가 지금까지의 성(자치구)의 독점무역방식에 강한

불만을 갖고 직접 상대방과 변경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였다. 이를테면 흑룡강성에서 구소련과 인접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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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혹하지구, 동강, 緩芬河市가 직접 자체 산하 무 연회사를

설립하여 변경무역에서 얻은 이의을 그 지역에 남기려고 하

였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된 결과 1987년말경부터 중국에서

도 성(자치구)의 일급기업에 의한 변경무역의 독점이 붕괴

되었다. 1987년말에 위에서 말한 혹룡강성의 3 개지역은 국

경선의 상대측과 1회에 한하여 바터무역을 하였지만 1988

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변경무역을 개시하였다.

(5) 대소련 변경무역의 제 2 단계

1988년 중국정부는 대소변경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어 혹

룡강성에 대하여 8 개 항목의 특헤조치를 주었다. 그에 따

라서 혹룡강성의 대소변경무역은 단숨에 5배이상 급증하였

다. 직접 변경무역을 하는 독립적인 무역회사(국경과 접하

고 있는 각각의 작은 행정지역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의 숫자도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흑룡강성 정부는 같

은 해 10월 성 변경무역관리국을 설치하고 성내 갹지 역에

서 실시되고 있는 변경무역을 관리 · 조정하기로 하였다.

무역방식도 단순한 물물교환에서 노 무와 기술합작에 따

른 결제로까지 발전하였다. 1988년에 흑룡강성은 연 1,200

명의 노 동자와 기술자를 파견하여 야채재배, 건축, 벌목둥

의 노 동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가치는 3,086만스위스프랑
a

에 달하였다.l) 구소련측도 기술자를 파건하여 공장의 기술

주1) 유옥영 前揚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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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설비의 갱신에 협력하였다. 1990년 한해동안 흑룡

강성은 대소변경무역을 통하여 대략 455,000톤의 화학비료,

73
,
000 입방미터의 목재. 92,000톤의 철강재, 42,000톤의 해

산물을 수입하였고, 이를통해 지방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였다.2) 제 2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안 내몽

고자치구, 신강위글자치구, 길림성의 대소변경무역도 혹룡

강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커다란 발전이 있었다.

변경무역의 급속한 발전은 동시에 정책당국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였다. 우선 변경무역이 단순히 변경지역 주민

의 생활과 생산에 펼요한 것을 서로 교환하는 의미로서의

무역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변경지역이 갖고 있는

변경무역이라는 특수권리와 수단을 이용하여 무역이윤을

꾀하는 활동이다. 이제까지 수출품의 90%이상이 그 변경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조달되고 있고 그 중에는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수요되는 제품도 적지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 중국측 무역회사의 수가 많고 게다가

각각의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회사들간의

심한 경쟁도 피할 수 엾다. 무역을 위해서 그것은 불가피'한

것야%.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거의 대부분의 무역기업이 구소련

주2) 조문청 「蓬勤發展的 흑룡강성 변경경제무역」 (<중국대외경제 무역

연감>편집위원회편 「중국 대외경제무역 연감 1991 /92) 홍콩 중국광

고유한공사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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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무역기업의 수출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에 있다. 최근 구

소련에서는 경영운영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식료품과 일

용품에 대한 수입수요에 비하여 수출능력이 태부족이다. 따

라서 체결된 바터무역 계약올 많지만 구소련측의 실제 계

약실행률온 30%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았다.3) 중국의 각

무역회사는 자기들의 무역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심한 수출

경쟁을 하였지만 결국 커다란 혹자에 빠져서 경영난으로

고 민하는 기업(지역)도 나왔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같이 변

경무역은 바터방식이기 때문에 흑자가 되면 그만큼의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중 · 소 변경무역의 누적혹자는 1991년

까지 이미 2억스위스프랑 이상이 되어 중국측이 제공한 노

무서비스까지 합하면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4)

주3

주4

路鎭金 前損論文/黃+k · 焦鋼英 r 解決對蘇貿易 順次的-種有勉途經」
(「국제무역」 1991년 5기)/<국제무역> 편집부 「中蘇경제무역 공작
연구 검토회 종합평론」(問誌 1 989년 11 기)
對蘇 변경무역에 큰폭의 혹자가 난 원인은 순수하게 경영전략상의
문제이머 국가혈정무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혹자와는 다른 성실을
갖고 있다. 중국측의 각 변경무역회사는 수입이 없으면 경영이2은
물론 수출재의 대금조차 받을 수 飢다. 최대의 겅엉이윤을 추구하
기 위하여 각 변경무역회사는 자신의 무역총액을 중가시키기 위해
가눙한 한 많이 수입하지 않으뎐 안된다. 그러므로 중국측 회사들
간의 겅쟁이 심한 현 상테하에서는 우선 자신이 먼저 많은 양을 수
출하여 구소런측이 보다 빨리 자기의 최사로 같은액의 수출을 하도
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도록 하는 것이 각 변경무역회사의 경쟁수단

압3'법f% 跳 梨 肩重 訓剋
자신의 수입을 확대하려는 본레의 목적은 실현되지 않는다. 한펀
중국의 대소 변경무역회사는 통상 각 省(자치구) 또는 市의 일급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규모가 크고 또 그것을 배경
으로 하여 은헹융자를 받기가 수월하다. 그 융자는 지방정부에 소

속해 있는 단지 하나밖에 없는 국영 변겅무역회사를 파산시키지 않
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로서 보조금과는 성질이 다르고 나아가 중국

의 모든 국영기업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특혜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측의 무역卑자暑 존속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
고 있다. 그러나 그 융자는 어디까지나 무역상대측의 계약이행에
의한 무역흑자의 해소에 따라 점차적으로 원금을 반제하는 것이며
재건필 전망이 없는 생산기업이 장기간 보조금올 받으면서 적자겅
영올 계속하는 것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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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 · 소 변경무역의 방식과 문제점

양국간의 변경무역 기본방식은 각각의 국영무역회사간의

정식무역계약에 따른 바터무역이다. 매회의 계약에서는 재

화의 수출입이 금액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하고, 실행시 약

속한 대로 수출할 수 엾을 경우에 발생하는 적자부분은 반

드시 실물로 신속히 메꾸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이,처럼 변경무역에서는 통상무역의 국제통화에 의한 결

제 및 은행의 신용장제도둥과는 달라서 계약 주체의 신용

과 계약실행 의무를 중요시하고 있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서 만일 상대측의 수출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는 무역혹자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상황을

예측하여 자기들의 수출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소위 「對等發貸」(어떤시기에 실제로 수입된 재화의 가치에

상당하는 재화만을 수출하여 무역흑자를 피하는 것)의 원

칙이며 바터무역방식 고유의 결함이다.

만일 무역기업의 경영전략에 실수가 있어서 「대등발화」

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역흑자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 하나는 수입품의 구성문제이다. 이제까지 중국

측이 주로 구소련측으로부터 수입을 기대한 것은 원재료였

지만 1989년 4월 I일부터 구소련정부는 원재료수출에 대한

수출허가제도를 실시하여 수출을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재

의 수출에도 비싼 수출세를 부과하였다. 물론 그 정책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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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계약의 실행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았기는 하지만
,

변경무

역의 확대에 커다란 제약이 도]는 것은 물론이다.

(7) 중 · 소 변경무역 확대의 열쇠

지근의 상황으로 보면 변경무역 확대의 열쇠는 러시아둥

구소련측의 공급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후 러시아둥

구소련지역의 경제성세가 안정된다면 변경무역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중국측도 수입구조를 종래의 원재료

중심에서 기술과 설비등으로 전환할 펼요가 있다고 생각된

다. 물론 러시아등의 구소련지역의 기술과 설비는 서방측에

비해 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중국측에서 그다지 매력

을 느 끼지 않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기술과 설비가 외화

를 펼요로 하지 않고 가격도 낮다는 메리트가 있다면 수입할
尊

가치가 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헌 상태에서 수입이 늘어나면

중국측의 섬유제품등의 공업제품 수출도 증가할 수 있기 때
A

문이다. 따라서 구소련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변경무역의 기술적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어진다.

(8) 개인차원의 중 · 소 변경무역

구소련지역과의 변경무역에서 최근 상당히 주목되는 것

은 양국의 개인(주로 변경지역에 사는 주민)에 의한 상업

활동이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등 구소련지 역의 정치 · 경제

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생거서 국가관계가 대폭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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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에따라 예전엔 거의 불가능하였던 개인의 출입국

이 가능하게 되고 그 수속절차도 대폭적으로 간소화되었다.

최근 러시아등의 구소련지역에는 소비재가 극단적으로 부

족하고 거꾸로 중국에는 풍부한 일용품 생산잠재력이 있다.

양국의 재화의 상대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개인에게는

상업을 할 수 였는 절호의 찬스이다. 개인에 의한 무역도

변경무역의 일부분이어서 양국 경제에 대한 역할은 기업간

의 무역과 기본적으로는 같다. 그외에 재화의 종류면에서

기업간 무역에 대해 상당히 보완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중국측으로서는 이제까지의 단계로 보아 그젓을 지지하

해 지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2. 북한과의 변경무역

(1) 중국 · 북한 변경무역의 재개

길림성곽 요령성은 북한의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평

안북도의 4 개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중국 . 북한 양국은

지금'까지도 바터방식으로 국가간 협정무역을 계속하고 있

으며 중국은 북한의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다. 그러나 중국 ·

주5) 상세한 것은 이춘영(社含特奪新强 來自燭聯餓的講物者」 (「磨望」
' 1992년 17기)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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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간 협 정무역에서는 중국측이 흑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

며 결국 바터무역에 있어서의 혹자는 상대국에 대한 무이

자 차관과 같기 때문에 순 경제적 측면에서 말하면 중국측

은 그것에 그다지 홍미를 갖고 있지 않으며 국가간 협 정무

역을 확대할 여지도 그 만큼 크지 않다. 따라서 북한측은 변

경무역을 국가간 협정무역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어 중국

과의 경제관계를 한충 더 긴밀하게 하려 하고 있다.

한편 길림성과 요령성도 변경무역을 통하어 변경지역의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다. 양국의 특수한 우호관게하에서 성

· 도 사이에는 이미 지방정부차원의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

며, 문화 · 스포츠등의 분야에서 여러가지 교 류가 이루어지

고 있다. 따라서 중국 무역체제의 개혁을 배경으로 양국의

변경무역은 국가간의 새로운 협의룰 필요로 하지 않고 다

만 지방정부간의 협의에 의해 1982년경 순조롭게 재개(개

시) 되었다. 당초에는 길림성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소속의

무역회사와 북한의 함경북도 소속인 도지방무역회사간과

요령성 단동시 소속의 무역회사와 북한의 펑안북도 소속인

도 지방무역회사 사이에서 바터무역이 행해졌다.

당시의 무역은 중국측이 대두유와 콩깨묵을 수출하고 북

한측이 멍태를 수출하는 전헝적인 「명태무역」의 재개였다.

명태는 중국의 연변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주민 사이에

전통적인 수요가 있었고 북한에서는 대두의 생산량이 적

어서 식물유와 된장의 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소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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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무역」은 쌍방의 경제에 있어서 보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2) 중국 · 북한 바터무역의 방식

중국 · 븍한 변경무역의 방식은 구소련과의 경우와 대체

로 같다. 쌍방은 우선 수출 가능한 재화의 리스트를 제출하

여 서로 흥미가 있는 품목의 가격을 협의한 후 전체 수출

입 균형이 맞도록 거래수량을 조절한다. 가격의 계산단위는

국가간 협정무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 위스프랑이지만 실

제 스위스프랑의 가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엾다. 실제 스

위스프랑의 가격에서 본다면 무역재의 가격수준이 상당히

비싸게 설정되므로 중국 · 북한 변경무역의 통계숫자도 실

제의 무역규모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중국 · 북한 변경무역의 가격기준은 명태의 가격

이라 해도 좋다.

그것은 소위 「명태무역」을 재개할 때 국가간 협정무역의

가격에 따라서 최초로 스 위스프랑 표시의 명태가격을 결정

했기 때문이다. 중국측의 수출품인 대두유와 콩깨묵의 가격

은 명태와의 물물교환 비율을 협의한 후에 각각의 스 위스

프랑 표시가격을 붙였다. 그후 새로운 무역품목의 가격을

협의할 때에는 이제까지의 무역재와의 물물교환 비율을 고

려하여 점차로 가격을 결정하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결정된

가격을 변동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의 바터무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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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욜 실행 완료한 후에 새로운 게약의 실행으로 옮겨간다.

수출입균형의 유지는 중국 · 북한 변경무역에 있어서 대

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중국의 변경무역회사는

거의가 경영규모가 작기 때문에 혹자가 커지면 경영의 계

속이 불가능해 진다. 최근 변경무역은 단순한 바터무역에

머물지 않고 북한에 길럼성에 의한 몇개의 합엉기업의 설

립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합영기업의 투자액과 이윤의

반송둥의 결제도 변경무역과 결부되어 행해지고 있다.

(3) 자주적인 경영에 의한 무역이윤의 획득

중국측 무역 회사의 경 엉은 자주성 이 강하다. 무억 기 업

은 경영 이윤의 일정액(또는 일정비율)을 소속하는 지방정

부의 재정에 상납하게 되어 있을 뿐이고, 지방정부는 변경

무역의 경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수출재의 매입가격과

판매가격도 기업이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자주적으로 결정

한다. 일부 재화에 관해서는 수출과 수입할 때에 중앙의 관

련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밖의 재화는 완전

히 자주적으로 경영하게 되어 있다.

이와같이 경영의 자주성이 강하기 때문에 변경무역의 권

리를 가진 무역회사는 국내외의 재화의 상대가격차를 이용

하여 대량의 무역이윤을 획득할 수가 있다. 경제개혁 가운

데 무역이윤의 존재는 그젓을 획득할 권리를 둘러싸고 여

러가지 경쟁 및 논의를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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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서 변경무역 체제의 변화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일례이다. (다만 요령성의 경우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단

동시 소속의 무역회사가 변경'무역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

다.)

(4) 길림성의 독점적 변경무역체제의 변화

길림성에서는 1984년경까지는 지방수준의 협의를 통하여

이미 연변조선족자치주, 장백자치현, 통화지구가 각각 북한

의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의 도 소속 무역회사를 상대로

변경바터무역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변경무역의 이윤은 무

역을 독점적으로 하는 주 · 지구의 일급(장백자치현 제외)

무역회사와 그들이 소속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남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 · 지구이하의 행정지역인 각 변경시 · 현

은 그것에 불만을 갖고 스스로 직졉 북한과 변경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였다.

본래 「변경지역」의 개념자체는 애매한 것이어서 행정지

역의 구분도 인위적인 젓이다. 이를테면 연변조선족자치주

는 물론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변경주」이지만 연변

조선족자치주 산하의 6개 헌, 두개 시 가운데 5개 현, 1개
i

시는 적접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변경현」, 「변경시」

이다. 「변경주」가 변경무역의 권리를 독점해야 하는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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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변경현」, 「y]경시」도 그 권리를 보유해야 하는가는 완

전히 인위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결국 길림성 정부의 결정

에 따라 기존의 주 · 지구 소속의 일급 무역회사 외에 모든

변경시 · 헌도 자신에게 속한 무역최사룰 통하여 직접 북한

과 변경무역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 각 도의 무역회사 체제는 그대로 변화가 없

었기 때문에 하]J의 상대를 둘러싸고 중국은 복수의 회사

가 경합하어 무역하는 상태가 되었다. (1985년경에는 북한

의 청진직할시가 함겅북도에 합병되어 북한의 무역회사 하

나가 감소하였다.) 그러한 경쟁은 물룐 중국측의 교섭력을

저하시켜 새로운 무억품%의 가격설정과 수출입품목, 수량

의 조 정시에 중국 의 교역조건을 익-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5) 북한측의 새로운 무역회사의 챵여

한편 북한측에서도 경쟁 이 일어나는 새로운 상태가 발생

하였다. 기존 변경도의 지방무역회사 뿐만아니라 중국과 국

경울 4하고 있지않은 다른 도 소속의 무역최사와 중앙정

부 부문 소속의 무역전문회사까지도 중국의 변경무역회사

와 손을 잡고서 변경무역에 참어한 깃이다.

북한은 국내경제면에서는 제가 심하지만 외국무역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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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각 도 지방정부와 무역회사에 상당한 자주권이 있는

것 같다6) 이를테면 각 도는 도 소속 지방무역회사를 통하

여 직접 외국무역을 하며 수입재의 사용과 국가생산계획을

초과한 지방제품의 수출에 있어서도 일정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북한내에서는 재화의 조달이 국가계획의 엄격한 감독하

에 있어서 중국 변경무역회사처럼 국내 어느곳에서나 조달

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다. 북한의 지방무역회사의 수출재

화는 통상 중앙정부가 계획하여 결정한 수출품목 · 수량외

에 자기들 지방에서 초과 생산된 산출품에 제한되고 있다.

북한측의 많은 무역회사가 변경무역에 참여하면 전체적으

로는 국가에서 할당받은 수출재의 품목과 수량이 많아져서

수출능력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양국의 변경무역 규모도

커진다. 따라서 지금의 중국 · 북한 변경무역은 단순한 「변
a

경지역간의 무역」이 아닌 중국의 변경지역 무역회사가 북

한의 여러 무역회사를 상대로 교 의적으로 행하는 바터무역

이다.

주6) 펼자의 북한 지방정부 무역책임자와의 교제 및 그밖의 근무경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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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 · 북한 변경무역의 무역재화

구소련과의 번경무역을 할 경우에도 같지만 중국 · 북한

변경무역에 있어서도 어떻게 수출입 재화의 구조를 개선하

여 무역에서 이익을 최대화할까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중국의 변경지역 지방정부는 무역이윤이라는 직접이윤

외에 지방의 농 · 공업생산의 중가라는 2차적 이익을 획득

하기 위하여 될수 있는한 지방의 농 · 공업생산에 필요한

철강재, 시멘트, 화학비료둥의 생산용 원재료의 수입을 회

망하고 섬유제품, 일용 공입제품둥의 소비재 수출을 통하어

지방기업의 생산수요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에서는 주로 식량, 사료동의 농산품수입을

희망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수출 가능한 재화로서는 해

산물등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 이다. 철강재, 시멘트, 화학비

료등은 북한측이 국가간 협 정무역 가운데에도 계약대로 수

출량을 확보하기가 어 렵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변경무역의

수입품목에서 그깃들을 제외 해왔다. (최근 중국정부는 그

제한을 완화 해 왔다). 명태도 중국 · 북한 국가간 협정무역

에 있어서 중국촉의 중요한 수입품목의 하나이지만 소수민

족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무역을 통해 일정량만을

수입하는 것이 허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측에서는 국내
w

의 공급도 부족하기 때문에 명태를 포함한 해산물의 수출

중가가 극히 곤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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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중국 · 북한 볜경·무.역의 발전에 불리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볜겅무약의 총액은 상당,히, 증가하

玆다.(졔 3·표) 그것(은. 쌍방의 무약회사가 서로 협력하여

적극적으료 여러가지 무역의 기회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7 )

중국 · 북한 양국의 변경무역에는 장기적으로 무역가능한

재화의 품목이 그다지 많지 않으며 또 무역의 급격한 확대

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적은 규모의 상호 보완적 무역

을 통해서 변경지역의 경제발전에 확실한 공헌을 하였다.

주7) 중국 · 북한 변경무역 중에서 특기해야 할 몇가지 예가 있다. 고 하

나는 1984년경부터 길림성과 북한 사이에 4년이상 계속된 옥수수

와 콩의 바터무역이다. 북한측의 제안에 따라 항하젼 이 무역은 북
한측의 콩과 중국측의 옥수수를 일정한 비울로 교홴하는 것이1

길림성은 중국의 옥수수 주산지이며 이 무역에 의해 당시' 옥수수의,
보관상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주먼에 대한
옥수수 공급을 증대하고 또 상대가격차에 따른 무역이윤도 얻을 수

가 있었다. 북한측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무역에는 옥수수 기름의 채

취이용 식량과 사료의 수량증가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측된다. 결

국 중·조 쌍방이 모두 만족해한 이 무역은 4년이상 계속되어 길림

성은 합계 20만톤에 가까운 옥수수를 수출하였고 그것에 상당하는
콩을 수입하여 도시 주민에게 공급한 것이다.
또하나의 예는 1986년경부터 2년이상 계속된 「解放,트럭과 목재의

바터무역이다. 길림성 장춘 제1자동차공장은 그당시 이미 구형인
「해방」트럭의 성산을 중지하고 모 델을 바꾼 새로운 트럭의 생산을

시작하고 있었지만 전국 각지에는 아직 구형인 「해방」트럭의 재고

가 남아 있었다. 북한측은 부품과 수리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구형인 「해방」트럭 수입을 요망하고 있었다. 그 대금으로는 구
소련에서 수입한 목재를 제공하게 되였다. 당시 북한은 많은 노동

자를 구소련에 파견하여 벌목의 노 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대금

을 벌목한 목재로 받았다고 한다. 한편 중국에는 건설용 목재가 상

당히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 무역은 쌍방에서 유리한 것이어서 즉시
게약이 성립되었고 구소런에서 들여온 목재는 북한·소련 두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연변조선족 자치구에 직접 운반되었다. 구형인
「해방」트럭의 수입이 끝난후에도 구소련에서 수입한 목재는 여전히
북한측의 중요한 수출품목이 되어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그 유리한

지리조건을 이용하여 중국·북한·소련 3국을 연결하는 목재무역을
지속하고 있는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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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역재화의 종류는 약 200종류에 달하지만 兮국측은

주로 식물유, 사료, 섬유제품 등을 수출하고 북한측에서 각

종 해산물 및 목재, 철 부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제 3 표 중국과 북한의 변경무역

(단위 : 만, 스위스프랑)

1982 1983 1開4 lOS5 1의86 1987 19S8 1989 1990 1991

古'위%

디i愈出)

(輸入)

遼寧省1

103

52

51

1,199 4,445 10 , SS7 6,656 12,'/72 15,796 2(856 14,SO2 12,68S%)

664 2,110 5,758 41472 5,726 71S70 1 1,IA 8,152 6 8733

535 2,335 5,229 4,184 6.046 7,g26 11,68[ 6,(i50 (i,155

287 724 1, 532 I
t t84 l , %4

團

霧 習 野

隆

로 a

' 

l 13,059 16,520 24,388 5%85 14,642

(출처) 길림성의 통게숫자는 필자의 근무경힘과 힌지조사에 의骨.

요령성의 통계숫자는 제2표와 같음.

주1) 요령성은 1982넌부터 변경무역을 개시하였지만 86넌까지의 통게숫

자 및 수출입별 통계숫자가 공표되어 었지 않다. 그리고 공표숫자

의 단위는 모 두 US달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요령성도

스위스 프랑을 계산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위하여 각 해당

언도의 연말 환율로 환산하였다. 참고환율은 제2표의 주를 참조

2) 길림성의 1991년 공식통계 수자는 9,272만08달러로씨 이중 수출

4,844 수입 4,428만 US달라로 되어 있다.

(7) 중국 · 북한간의 수송효율의 향상

양국의 지방정부는 변경무역의 역할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변경무역의 수송을 더욱 더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길宅

성과 북한의 함경북도 지방정부는 1988년에 헙의를 통하어

길림성 언길시에서 함경북도 청진시까지의 도로직통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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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개시하기로 동의하였다. 그에 따라서 양국 변경무역

회사의 화물수송트럭은 화물을 적재한 채로 국경을 통과하

여 적접 상대의 회사창고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 · 북한

간의 철도수송 능력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

의가 있다.

(8) 개인차원의 중국 · 북한 변경무역

중국 · 북한 변경지역의 경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한가지 분야가 었다. 그젓은 변경지역 주민에 의한 개인간

의 물물교환 활동이다. 중국 · 북한 국경 가까이에 있는 각

번경시 · 현에는 60만이상의 조 선족이 살고 있고 그 중의 대

다수는 북한에 친척관계가 있다.

매년 수만명이 넘는 양국의 변경지역 주민이 서로 친척

방문을 위해 국경을 넘는다. 그러나 자국의 화폐는 상대국

에서 직접 통용되지 않는다.(북한의 화폐는 중국에서 사용

할 수 없지만 중국의 화폐는 북한에서 태환권으로 바꾸어

특별한 외화전용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액면의 북

한 화폐보다 가치가 높다. 그러나 북한의 실정에서 본다면

그젓은 직접 상품을 갖고 가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한다.)

따라서 친척방문을 위해 상대국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화폐대신에 상품을 갖고 간다. 양국에는 재화의 상대가격에

커다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매하면 이 익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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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양국의 국경통과 수속은 상당히 간단하기
.

때문에

일정수량 이하의 물품은 면세로 통고]-시킨다. 그 물품은 양

국의 자유시장(북한의 경우는 r 암시장」인 경우가 많다.)에

서 판매된다. 물품의 종류는 수백종류에 달하여 완구에서

소형기게까지 여러가지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거래의 확실한 규모는 불투명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매매거래」에 의해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
4

며 친척방문의 명목으로 이러한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적지않다. 실은 이러한 개인간의 물물교환도 변경무

역의 하나의 특수방식이어서 뒤에서 소개하는 미안마와 베

트남의 「邊民互귀JJ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 중국 · 북한 번경무역의 주요한 문제와 미래

이제까지 중국 · 북한 쌍방은 상대의 수출능력을 적절하

게 평가해 왔기 때문에 무역의 급격한 확대에 지나친 기대

를 걸고 있지 않았으머 ·%한의 경제정책에는 구소런같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일이 없었다. 따라서 중국 · 북한 변

경무역의 규모에도 구소련과의 무역고]- 같은 급격한 증대는

但었다. 중국 · 북한 변경무역에 존재하는 주요한 문제는 역

시 무역재의 종류와 수량이 적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향

후 경제적인 먼에서 좀 더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여 지방의

자주권을 叫대하게 된다면 양국의 변경무역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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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얀마와의 변경무역

(l) 德安자치주와 먀얀마와의 면경무역)

중국의 행정지역구분에 의하면 운남성과 티벳자치구가

미안마와 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가 희소하고

교통도 불편하다. 그러나 운남성 서남부에있는 德安자치주
크

는 특수한 지리조건으로 인해서 옛날부터 중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육상통로가 되고 있다. 1940년대에 유명해진 「난

장루트」가 바로 이 지역을 통과하고 效다. 최근 중국과 미

안마 변경무역의 90%이상이 이 지역아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미얀마의 변경무역이라함은 이 지 역의 변경

무역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德安자치주의 魂5과
w

대麗는 미얀마와의 변경무역의 중심주이며 이 양쪽지역에

서의 무역액은 전 운남성 변경무역 총액의 60%에 가깝다.

德安자치주는 소수민족이 많은 지역이어서 옛날부터 미

얀마의 변경지역과 혈연적 · 경제적 관계가 긴밀하였다. 「文

革」때에는 국경선에 대한 통제가 심했기 때문에 양국 주민

사이의 경제적 왕래는 거의 멈춰버렸지만 1970년대 말이

지나고 나서 서서히 재개되었다w 1980년대에 중국정부가

운남성 소수민족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무역

의 발전에 유리한 몇가지 특혜정책을 실시한 결과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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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德安자치주의 변경무역총액은 3,788만인민화폐웍에 달

하였다. 1985년 자치주정부가 변경무역을 전'면적으로 전개

할 방침과 구체적 조치를 표멍한 이래 변경무역의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玆다.(제4표)

(2) 미안마와의 변경무역방식

德安자치주에서 하고 있는 미얀마와의 변경무역방식은

구소련 · 북한 둥 공유제가 주도하는 나라의 경우와 큰 차

이가 있다. 德安·자치주의 지방정부는 현지의 실정에 근거하

여 국영기업 뿐만아니라 집단소유제기업, 사영기업도 자주

적으로 변경무역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결정하었

고 또 양국 주민간의 물물교촨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측 국

경선에 P 邊民互市」를 설치하였다. 인구가 1 만명정도 밖에

안되는 국경도시 曉[111에는 1992년 현재 모두 50 개회사를

넘는 국영, 집탄소유제, 사영의 무역회사가 정부에 등록되

어 변경무역을 하고 있다. 국경도시 墻麗에서는 매일 연 1만

명을 님는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 국경을 왼-래하고 있다.8)

德'安자치주의 변경무역에는 주의해야 할 현상이 있다. 구

소린, 북한등과의 변경7역과는 달라서 중국측의 갹 무억회

사는 반드시 거래의 상대와 수출입액의 균형 이 맞는 바터

주8) C 雲南邊境貿易순面發展」(r인민일보」 해외관 1992년2월11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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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고 있지는 않다. 바꿔말하면 德숫 자치주의 변경

무역은 표준적인 바터무역은 아니고 수출과 수입을 각각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은 양국의 화폐가 양국의 변경지역에서 통용되는 것이고

그에따라 양국화폐의 자연적인 환율이 작용한다.

제4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88년부터 1990년의 3년사이

에 중국측에는 연 7 억 2,666만인민화폐원의 변경무역 흑자

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바터무역의 원칙에서 말하면 이러

한 거액의 흑자가 존재하게 되면 중국측에 있는 대부분의

작은 무역회사는 지속적인 경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중국측이 수출대금을 미안마화폐로 하여 축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미얀마측으로부터 국제통화를 수취한다든

가 미얀마에 투자하는 것도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 변경무역의 발전을 고려해 볼때 각 무역회

사의 정당한 경영을 가정하면 거액의 흑자속에는 공식통계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래(더구나 화폐를 사용하는 거

래)의 존재가 예상되고, 양국 변경주민간의 개인적 무역활

동이 그 흑자를 해소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어째서 공식통계(무역회사가

행하는 무역뿐인 통계)의 무역흑자를 개연의 수입에 의하

여 해소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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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부당국의 해석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9>. 어쨌든

수입의 확대는 향후 미얀마와의 변경무역을 발전시키기 위

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3) 미얀마와의 변경무역의 무역재화

변경무역에서 중국측은 주로 천, 의복, 타올 동의 섬유제

품과 고무신, 자동차, 소형기계, 회중전등, 전지 등의 일용

공업제품을 수출하고 주로 농산품, 원재료 둥을 수입하고

있다. 이를테면 1987-88년의 德安자치주의 번경무역의 주

요한 수입품목과 수량은 제5표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德

安자치주는 원래 공업생산이 그다지 발전하지 않은 지역이

주9) 미얀마와의 변경무역에 있어서 공식통게는 큰폭의 무역흑자로 나타

나 있다. 필자는 그 공식 통계상의 무역혹자의 일부분은 개인에 의

한 미얀마로부터의 마약 밀수입에 의해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중국 운남성에 널리 퍼저있는 커다란 사회문제는 「마약의 밀

매와 마약 중독자의 -牙중」이다. 특히 德安자치주에 있어서는 사내

는 좀더 심각하다. 중국 국내에서는 아편의 재배와 마약 생산에 데

한 단속이 엄하기 때문에 마약제품은 주로 미안마에서 운남성 德安

자치주를 경유하여 내지로 초]平한다고 한다. 德安자치주는 세게 마

약의 주요산지 인 P 金三角]과 곤접해 있기 떼문에 개방정첵하에서는

q부터 유지해 온 편리한 왕레 조 건을 이용하어 국내외 마약조직의

활동이 활발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 번겅무한1

의 결제방식이 수출입의 균형을 필요로 하지 僧는다먼, 양국 화페

의 유통을 통하어 마약 밀수입의 결제도 좀 더 간단히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미얀마와의 변겅무역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어떻게 마

약유입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주목된다. 任維東 「尾明燒煙記]

(「인민일且교991년 10월 27일) 4면/任維車·劉遠達 P 雲南禁毒/j%'績

顯普」(同紙 1991년 10월 23일) 4.먼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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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현재 수출재화의 대부분은 내지에서 조달하며

수입재화됴 다수 내지로 조달되고 있다.

중게무역을 통하여 德安자치주에 속해 있는 무역기업과

현지주민은 커다란 이약을 획.득하였지만 수출에 의한 지방

공업생산의 확대'라는 제2.차적 이익은 그다쟈 크 지 않다-

따라서 변경무역을 위해) 알용 공업[제·품의 수출생산기지를

德安자쳐주에 설립할 펼요성을 주장하는 논의됴 있다.IO)

(4) 미안마와의 변경무역의 근황

최근에는 인접하고 있는 미얀마 북부지방 뿐만 아니라

다른지역과 주변국가의 주민도 이 루트를 통하여 중국과

경제무역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운남성정부도 최근

「PI開南門走向亞太」 (나라의 남쪽문을 개방하여 아시아 태

평양지역으로 진출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변경무역의

확대를 모 색하고 있다. 그 때문에 변경무역의 교통망 정비,

세관, 검역소등의 증설과 같은 구체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

다.11)

주10) 潛래1可 「論雲南邊境貿易的加工+D工業發展戰略6 陣變」(「운남민족

학원학보」1990년 2기)

주11) 「운남변경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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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표 중국과 0 1얀마의 변경무역

(단위 : 만, 인민화페원)l)
w 習 野 

團

隆 管 w

m 코 w 

團

管

管 團

s w라 野 錮 隆

1934 193드 1드86 1987 1닝88 1989 1900 1991

總 額1) 14.276 22,07S 46,221 86
T
O99 116,962 102,165 l.00,S52

(輸出) 6,인9

(輸)k,) 7,45S

德宋治·]·l·l 3,7S8 10,卽0

10,375 22,599 48,590 75,879

U,703 韶,622 37,509 41,OS3

19,600 39;000 7SOl000 S6,500

64,477

37,68S

100,000

(출처) 1987년까지의 총액은 운남성통게국편 「운남통게년감 1991」,

북경, 중국통계출판사, l.991년 그 이후의 총액은 제2표와

같음 德安자치주의 통게는 운남성경제위원회 「德%t(J邊境貿

易在改革中發展」(r중국겅제체제개혁」1991년1기)

주1) 총액의 단위는 tIS달라로 되어 있다. 그 러나 변경무역은 08달라의

국제가치와는 아무런 관게도 敍다. 최근 인민화폐우1의 us달리.에

대한 환율이 폭탁賓기 때문에 03달라에 대한 통게는 108달라당 3.

20(85년), 3.72(86년), 3.72(87년), 3.72(88년), 4.72(89년), 5.22 (90

9), 5.41 (91년) 인민화폐원이다.

2) 1987년까지의 총액에뇨. 라오스와의 변경무역도 포합되어 있다. 그

라나 그 규모는 적다. 제 표를 참조.

제 5 표 德窘自治께 변경무역의 주요한 수입풍목

된 

團 團 團

w 圍 

團 團 團 團

w w w 團 w 

團 團

闢 驛 w 團 w

도 管 고 關 4

辱 

團

團

品 目 1987 1%8(11月끼-지)
로

w 團 蟲

4 霧 團 習 w 

團 團

唱 團 野 團

g 재 (m')

공 (t)

콩 W 묵 (t)

옥 수 수 (t)

차 잎 사 귀 0)

건 어 (t)

마 론 새 우 (t)

동 니- 무 덩 골 (t)

피 혁 (J +k)

2
,
560

79

7
,
130

180

5,330

0

3,130

2.200

23

6,636

1,830

24,090

1
, 000

,
590

4,440

2,600

2
, 950

80
s 

團 w 

團

w w 

團

團

團

르 

團 團 w w 管

團 團

(奇처) 潛시·t可 C論雲南邊境貿易(l{J加1JIlT,業發展戰111$的韓雙」 (r雲

t'민족학원 학보」 1990년 3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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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나라와의 변경무역

이상 3 개국과의 변경무역에 비하여 다른 나라와의 변경

무역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그다지 보도되고 있지 않

다.

(1) 몽골과의 변경무역

중국과 몽골의 변경무역은 주로 내몽고자치구가 하고 있

다. 내몽고자치구는 1985년부터 정식으로 몽골과의 변경무

역을' 시작하였다. 기본형태는 구소련과의 변경무역과 대체

로 같지만 무역의 잠재력이 그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내몽고자치구의 일급인 에르크나우기(지명)소속의 무역회

사가 몽골의 관련회사와의 사이에서 바터무역을 하고 있다.

내몽고자치구와 함께 신강위글자치구도 소량의 무역을 하

고있다. 수출입액은 균형을 맞춰(제 6표) 중국측은 섬유제

품, 일용 공업제품, 농 · 공업제품 등을 수출하고, 몽골측에

서 중고타이어, 철부산물, 목재등을 수입하고 있다. 그외

「邊民흐市」등의 형태로 주민 개인차원의 무역도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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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家&- i

l <輸

l (輸

i菩·崇

)슴[區

出)

入)

치구

제 6 표 중국과 몽골의 변경무역 
.

(단위 : 만, 스위스프랑)

1985

63

32

31

I 

團

i986 ] 1987 [1988
- )-

244 l 375 11,975

,,, l ,,, il,,,,
,,, l ,,, l ,,,

l l

1 11

L
989

w

, 664

801

863

40
團

w

[1990
- -

l:
l1,,09
L

野 野

w

1991 ]
l

: l
1

,
,,, l
J

(출처) 제2표와 같음

주) 신강위귿자치구는 1989년까지 몽골과 무역이 飢였다. 1990년과

1991 넌의 무역량은 직으머 또 구소련과의 무역통게에 포함된다.

(2) 파키스탄과의 변경무역

신강위글자치구와 파키스탄 사이에도 변경무역이 행해지

고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카시미드)의 국경에 있는 훈치라

프(지멍>는 1980년대 초에 개발된 이래 중국과 남 아시아,

서 아시아의 나라들을 언걸하는 지극히 중요한 「육지통상

항」이 되어 신강위글자치구와 파키스탄의 번경무역 통상루

트로 되었다. 중국측은 그 변경지역의 축산품을 수출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일용품을 수입하고 있다. 통게숫자에 다

소 문제가 있어도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제7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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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總 額

(輪出)

(輸)L)

984

[43

(출처) 제2표와 :

주1) 공표숫자의 t

러등으로 일<

환산하였다.

2 ) 1991년의 무

중국과 파키"스탄의 변경무·역.

(단위 : 만, 인만화폐원1))

같음

단위는 연도에 따라 인민화폐 원, 파키스탄 루삐, 08달

치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년말 환율로 인민화폐 원으로

7 표

l1988
1國 .

l'·
l …

237 8537慘 , 14히 820 l
,, 히 ,,, l

l l

608 1 225 l
l l

역량은 구소련과의 무역통계에 포함된다.

(3) 네괄과의 변경무역

티벳자치구 변경무역의 주요한 상대국은 네팔이다. 양국

의 국경 가까이에서 네팔주민과 티項주민이 물물교환을 한

다.
「迎民흐市」가 있으며 그외에 지방정부 소속의 무역회사

가 네팔의 회사를 상대로 바터무역을 하고 있다. 중국측은

축산품, 경공업제품등을 수출하고 네팔측에서 섬유제품, 약

품, 염료, 가전제품등을 수입하고 있다. 또 무역흑자의 일부

분에 대하여는 네팔측에서 외화를 수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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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것은 번겅무역으로서는 특별한 예외이다.12) 단지

그곳에서의 변경무역욘 신강위글자치구와 파키스탄의 무역

과 같이 규모가 아주 작다.(제8표)

그외 변경무역의 목적은 타 지방과는 달리 무역이윤, 지

방 농 · 공업생산의 확대, 정부재정수입의 증가 따위보다도

오히려 현지 주민의 소비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에 있다.

제 8 登 중국과 네팔의 변경무역

(단위 : 만, 스 위스프랑)

(출처) 1990, 91년온 「中國綱'까經濟貿易年鑑」 편집위원회편 「
중국

대외경제무역연감」 홍콩중국광고유한공사 1991, %넌판, 그

외에'는 西藏자치구 통계국편 「西藏사회경제통계연감 1990 」

북경통계 출판사 1990년.

주) 1990, 91년의 공표수자 단위는 08달러였지만 비교하기 위하여 매넌

년말환을로 인만화폐 원으로 환산하옜다. 참고 비율은 제4표 (주)

참조. .

(4) 라오스와의 변경무역

주12) 최근 흑룡강성팍 러시아왁의 변징무역에 있어서도 단순한 바티
무역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외촤에 의한 결제의 웁직임이 보인다.
그러나 중국 지방정부와 변경무역 기업에게는 외화의 준비가 상
당히 적기 때문에 주로 싱-대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출대금을 국제
통화로 수취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 러나 중국의 실정에서 보인

변경무역의 주요한 흐름은 향후에도 역시 바터무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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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와의 변경무역은 운남성과 하고 있다. 무역형태와

개시한 시기는 미얀마의 무역과 대체로 같다고 생각된다.

중국측은 시멘트, 차, 엔진, 일용 공업제품을 수출하고, 라

오스측에서 농산물과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다. 제9표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간의 변경무역 규모는 크지 曾다.

제 9 登 중국과 라오스의 변경무역

(단위 : 만, 스위스프랑)

1988

)

)

1991

忌,835

1989 1990

I,901

1,012

889

(5) 베트남과의 변경무역

현재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도 변경무역이 행해지고 있다.

그것은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때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운남성과 廣西壯族자치구가 베트남과

국경울 접하고 있지만 교통, 변경지역의 인구멸도, 교류역

사등의 조건에서 보면 그 곳의 변경무역에는 향후 크게 발

전할 잠재력이 존재한다. 1990년경까지 양국 변경무역의

주요한 방식은 「短民互市」였다.

1983년에 廣西壯族자치구 大新縣 鷗懷1,(지명)에서 최초

로 「迫民互市.가 설립되어 양국간 민간차원의 경제교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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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새로운 시대릍 맞이 하였다. 1989년에 이르먼 廣西壯

族자치구에만 20 개 이상의 고정적 인 「迎民互市」가 설립되

고 국경선 양측의 주민은 전통 혹은 습관에 근거하여 매월

몇차례 모어 물품을 교환 또는 판매한다. 「迎民互市」는 양

국의 화페가 통용되며 자연적인 환율도 존재한다. 1988넌

겅에는 중국 인민화페 1원과 베트남 화페 300동이 교촨 되

었지'만 1991년에는 교 환비율이 1,300동까지 올致다고 한다.

지급 베트남에서는 중국 인민화폐 원이 08달러 다음으로

가장 가치있는 외화라고 보어지고 있다.13)

중국에서 수출품으로서는 약품, 소헝기게, 섬유제품과 자

전차동 어러가지 공업제품이 많고, 베트냠에서의 수입품은

광석, 농산물등이 있다. 그외에 대만과 홍콩의 제품이 베트

납을 거쳐 개 인에 의해 중국에 넙겨지는 경우도 있다. 이미

수많은 양국의 주민이 이 러한 무역에 의해서 부유하게 되

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1990넌대에 들어서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새로운 국가관계가 시작되어 지방차원에서 썅방의

겅제교류를 높이는 정치적 촨경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d

民互市」같은 개인차원의 무역香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업

간의 경제교류도 활발해저서 기업차원의 무역도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다- 베트납에서도 겅제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지

방의 자주권이 어느정도 확대되어 지방정부도 중국과 지방

차원의 경제교류를 개시하였다. 이룰테면 1992넌에 이르러
w w 

團

團 隆

주13) 葛象賢·奐東降 「
中越변경무역 견문」(「晴望」1991년 19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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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쿠안딩省에(서는. 26개]의' 기,업,이, 이미 중국의 70개

갸업과 무역관게를 확립하였고 省상업'국 산하에 국경무역

위원회를 설립하여 수출입품의 감독과 무역관계의 촉진을

꾀하고 있다. 
14)

1991년에는 최초로 중국과 베트남사이에 「短民흐市」와

같은 개인차원의 무역을 초월한 변경무역(정부의 허가를

받은 무역기업에 의한 바터무역)이 행해져 중국측의 수출

액이 735만 US달러(3,776만 인민화폐 원)에 달하였다.15)

수출입 균형을 가정하면 그것은 같은 해 변경무역액이

대략 8.000만 인민화폐 원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최근엔

무역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베트남 투자도 목표로 하

고 있다.1') 향후 베트남의 경제개혁의 가속화에 동반하여
로

양국의 변경무역은 대폭 확대되리라고 예상된다.

주14) 동남아시아 조사회 「동남아시아 요람 1992 」 1992년 베트남 부분.

주15) 이것은 <중국대외경제 무역연감>편집위원회편 「
중국 대외경제 무

역연감 1992/93」흥콩 중국광고유한공사 1992년에서의 공식발표이

지만 그 통계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羅映폭 「댜1越邊

境貿易持續熱絡」(「경제도보」 홍콩 제2307호 1993년 2월)에 의하

면 1991년 廣西壯族자치구와 베트남과의 변경무역총액은 이미 22

억 인민화폐 원 이상이 되어 기업차원의 무역이 70%를 차지한다

고 한다. 이 숫자와 공식통계와의 차이가 큰 것과 운남성의 공식

통계가 없다는 점에서 실제의 베트낱과의 무역규모는 공석통계

숫자뵤다도 크다고 보여진다. 같은 레포트의 숫자는 현지 지방정

부의 책임자와의 인터뷰에 의한 것이니까 만일 그 것이 사실이라

고 한다면 향후 수년간에 중국에 있어서 변경무역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베트남과의 무역일 것이다.

주16) 상세한 것은 同上 레포트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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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변경무역의 규모

이상에서 소개하었듯이 중국 각 변경지역의 변경7역은

무역형태가 다양할뿐만 아니라 같은 재화의 겅우에도 지역

및 무역을 하는 주체에 따라 가격수준이 다양하다. 무역가

격의 결정방식과 계산단위는 동일하지가 않다. 따라서 전국

적인 변경무역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통계자료가 불완전한 것 외에도 지방정부의 무역통계 방법

에도 문제가 있다.17)

그밖에 다른 화페탄위(주로 인민화페 원과 스 위스 프랑)

를 어떻게 집계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미 서술하였

旻이 중국의 변경무역에 있어서 스 위스 프랑은 단지 인위

적으로 선별된 표시수단이며 실제의 국제가치와는 관게가

없다. 따라서 직접 인민화폐 원과 스 위스 프랑을 촨율로 연

결하는 젓은 적당치 않다(다만 실제로는 스 위스 프랑과 인

민화폐 원에 의한 교 역울 지방정부의 통계에서 08달러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본래의 화폐단위로 되돌리는 젓은 가능

c 7) 변겅7역은 그 관리권이 지방정부에 있으며 또· 국가의 무역게휙
4

에 의한 외화 상품骨의 겅제바란스와 그다지 관게가 2%기 때문에

변경무역의 骨계에 대하이 중앙정부는 그만큼 중시하고 있지 않

다. 따라서 중앙정부논 그깃에 관하여 지방정부에서 자발적인 보

고 에만 의존하며 통계숫자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를

테먼 통계방식의 표준화 등)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이 헌재 상태

이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중앙정부에 보고 된 지방정부의 변겅

무역 통계의 신뢰성은 오로지 그 구체적 통게를 담당하는 직원의

개인적 노 력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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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또한 필요하다).

바터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출재와 수입재의 교 환

능력이기 때문에 무역기업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해년도의

국내가치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한 재화가 그 때문에

수출한 재화보다 국내시장에서 비싸게 팔 수 엾는 한 변경

무역을 하는 인센티브는 엾다. 따라서 변경무역의 규모는

당해년도의 국내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구소련, 북한, 몽골과의 변경무역이 1980년대 초·기에 재

개(또는 개시)되었을 때 국가간 협정무역에 의한 가격수준

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또 때는 인민화폐 원의 공식

환율이 스 위스 프랑에 대하여 비싸게 평가되고 있었기 때

문에 각 변경무역회사는 그것에 따라서 최초의 무역가격을

설정하였고 무역재를 선택하였던 것이다.18)

구소련, 북한, 몽골과의 변경무역의 역사와 실정(재화의

교 환비율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것 등)을 고려하면 스 위

스 프랑 표시의 무역액을 다음과 같이 인민화폐 원으로 환

산하는 일이 1차 접근으로서 타당할 것이다. 즉 1982년 당

시의 인민화폐 원과 스 위스 프랑의 공식환율을 기본으로

하여 매년 중국 국내의 물가지수를 기록한 것을 환산계수

(환율의 샤도우 프라이즈)로 하는 것이다.

현재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과의 변경무역에서 인민화폐

가 주요한 계산단위가 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무역규
i

주18) 꾈자의 조사에 의한 것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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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해당년도의 국내가격으로 게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방법을 토대로 하어 스위스 프랑 표시의

통계수자를 인민화페 원으로 촨산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제

10표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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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개인차원의 무억은 제외됨.

스 위스 프 닦을 인민화페 원으모 촨산할 떼 국내骨가지수는 갸가통계
g-w 

「
중국통게연갑 1卽] , 북겅 중국통게 출판사 :1 99] 년의 소ti]자

물가지수를 이용, 1982년을 ].00으로 하먼 101.5(83넌), 104.3(84년),
113.5(85넌), 120.3(86넌). 129.1 (87년), 1 53.O<88년), 180.2(89년),
184.O(90년), 189.7(91년)이다. 1982넌의 촨율은 O.95안민화페 윈-]
스 위스 프랑
1) 북한과의 번겅무역에 대하여는 1 986넌까지는 통계수자가 불완전

하다.
2) 199'1 넌의

,

파키스탄과의 무%]량을 구소련과의 무역통게에 포힘.된다.
3) 1 987넌까지의 라오스와의 번겅무역은 미안마와의 무억통계에 Y

骨된다.
4) 1 990넌까지는 베트남과의 기 업차원의 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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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변경무역에 대한 평가

현재 중국의 변경무역은 변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

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하 펄자에 의한 현 단계에

서의 변경무역의 평가를 정리하려 한다.

1. 유리한 조건, 외화의 절약

우선 변경무역을 통하여 변경지역은 국내시장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교환비율, 수송의 편리함, 시기 등)에서 그 지

역에 펼요한 생산재와 소비재를 입수할 수가 있다. 그젓은

통상적인 의미로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이다. 통상적으로 외

화를 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재화를 얻

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기업은 변경무역에 특히 상당한 관

심을 갖고 있다. 또 변경무역은 희소한 외화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무척 바라는 것

이다.

2. 농 ·. 공업생산 유발 효과의 증대

다음으로 변경무역에서의 수출수요는 그 지역 기업의 생

산에 새로운 유효수요의 「판로」를 제공한다. 다만 이제까지

대부분의 변경지역의 공업생산 기반이 약했던 점을 고려하

면 그 효과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는 타지역의 생산기업이 변경무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수요

의 많온 부분을 흡수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개방정책하에서 중국의 연해지역은 공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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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질, 가격떤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그

것은 이제까지의 번경무역이 기본적으로는 중계무억의 성

질을 갖지 않을 수 없었턴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변경지

역의' 제품은 수송비용이 낮다고 하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

문에 향후 변경지역의 겅제발전에 동반하어 변경무역에서

의 수출수요에 의한 농 · 공업 생산유발 효과가 더욱 더 커

질것이라고 생각된다.

3. 중계무역어1 의한 무역이윤의 획득

세쩨로 내지를 위한 중계·7역에 의해서 변경지역은 귀중

한 무역이윤을 득할 수 있다. 이미 서술하玆듯이 변경무

역의 업무는 변경지역의 특정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특省한

권리이기 때문에 내지의 7역기업은 그 분야에 직접 참여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 이윤은 어떤 의미에서 독점이윤과

유사하다. 만일 省경무역을 省의 일급 기업만이 하게 된다

면 그 이윤은 省 재정수입의 일부분으로서 전체 省차원에

서 촬용되기 때문애 1펀겅시나 헌이 받는 혜택은 사소하다.

그러니- 변경시, 헌이 독자적으로 번겅 역을 하게 되먼 C[L

규모는 작을지도 모르x]만 그L 대신에 무향1 이윤은 진부 변

경시, 현의 경제건설에 촬용할 수가 있다. 그짓온 원래 공

업생산의 기반이 약하고 발전을 위한 자금부족에 고 심하고

있던 변경지역의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

를 갖고 있다.

이를테면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소속 변경무역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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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무역이윤(그 대부분은 내지와의 중계무역에 의한 젓

임)은 1,000맨- 인민'화폐·' 원을 초과한 경우도 았는데 그것

은 총얀구가 200만명 정도인 지악·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자금이다. 중국에 있어서 변경무역이 행해지고 있는

省(자치구)은 전부 8개이지만 실제로는 省(자치구) 소속의

무역회사는 적고 변경무역의 대부분은 省(자치구)이하의

행정지역인 변경주, 시, 현 등에 소속하고 있는 국영 무역

회사(개별적인 경우는 집단소유제 기업과 사엉 기업)가 행

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이윤은 그 변경지역 소속의 일부로

서 절대액상으론 그다지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지역의

경제발전에 있어석는 중요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

4, 제3차산업 발전의 촉진

네째로 외국과의 변경무역에 의한 인적, 물적교류는 그

지역의 제3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이를테면 庚西壯族

자치구의 변경마을인 京異에서는 베트남과의 관계가 악화

되었을 때에는 거의 모든 주민이 내지로 소개되어 마을은

황폐하게 되었다. 1989년경부터 양국의 주민간에 변경무역

이 활발해져 최근엔 매달 연 1만명을 넘는 베트남 주민이

束典을 방문하였고 마찬가지로 매달 연 1
, 000명을 넘는 중

국주민이 동흥을 경유하여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 10년전

에는 1 채밖에 없었던 여관도 지금은 100채를 넘 있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한다. 동흥과 내지를 연결하는 버스는

과거에는 하루에 두 세번정도 경유하던 것이 지금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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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십번 경유하게 되었다.l) 변경무역 촬동에 의해 유발

된 현지 서비스업의 발전은 고 용올 확대하어 현지주민의

소득종가와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각 변경지역의 지방정부

에 있어서 변경무역은 이미 지역의 경제발전을 꾀하는 중

요한 수만(개벌지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되

고 있다.

5. 높은 효율성

중국의 변경무역에 있어서 또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그

것의 효율성에 관한 것이다. 변겅무역의 특징에서 보먼 변

경무.역방식은 적어도 이제까지의 국가간 협정무역방식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변경무역의 중요한 상

대-국인 구소련, 북한, 몽골, 베트남 등의 계획경제국 간에는

옛부.터 양국간의 국가간 협정무역이 계속되고 있다. 그 들

나라와의 국가간 
'협 

정 역은 국가간의 무역에 국제퉁촤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바터무역이다.(다만 구소련 정부는 1990

년 12월 8일에 199'1넌부터 일부 연해무역, 변경무역, 생산

합작조약등을 제외한 국가간의 바터무역을 전면직으로 금

지하고 국제통화에 의해 결제한다고 발표하玆다.) 그 무역

방식의 한가지 특징은 무역에 대한 국가독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먼 우선 국가차원의 무역대표탄 사이에

서 무역재의 종류, 가격, 수량, 수송방식과 시기에 대하어

종합적인 계약을 체결한 후 각 전문분야의 국가무역회사가

주1> 盲象賢 . 빛,i紅1轉( 前損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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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계약을 실행한다. 각 전문분약의 무역회사의 경영은

직접 국가재정 예산과 결부된다. 그 무역활동은 협 정무역의

연간 계획에 따라 결손이 나와도 국가가 통일적으로 부담

한다. 또하나의 특징은 독특한 졀제방식이다. 양국은 상대

국의 중앙은행에 서로 행정무역 결제,구좌룰 설립하여 바터

무역의 실적액을 무이자로 예금하고 최후에는 서로 동일액

을 소거한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방석 자체는 사실상 무역

회사의 자주권을 인정한 것이며 완전한 독립채산제와는 양

립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간 협정무역에 있어서는 옛부터 가격의 계산단위를

스위스 프랑으로 해왔지만 최근 스 위스 프랑에 대한 인민

화폐 원의 환율이 대폭적으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만일 이

행정무역의 기본방식을 유지하면서 각 전문분야의 무역회

사에 어느정도의 독립채산재를 실시하려 한다면 그것은 무

역회사의 수출 의욕을 촉진시켜 자국의 무역흑자를 확대;시

키는 경향을 강하게 한다. 국가간 협정무역은 바터방식이고

게다가 흑자분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국에 무이

자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세번째의 특징은 국가간 협정무역방식이 계획경제와 계

획가.격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협정이 체결된 후 각

전문분야의 무역회사는 지정된 생산기업에서 국내의 생산

계획에 근거하여 성산한 재화를 계획가격으로 매입하여 지

정된 기간에 수출한다. 수입도 동알하다. 따라서 이 무역방

식하에서는 무역회사가 국내의 교역상대를 선택하여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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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절감과 무역이윤의 증가를 꾀할 여지가 없단. 이러

한 것들이 무역효율의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엔 국가의 무

역이익의 감소 또는 손실을 가져오게 한다. 중국과 북한과

의 협정무역은 그 한가지 예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국가간

협정무역을 통하여 석유, 코크스용 석탄, 철도차량, 목화동

을 수출하고 무연탄, 철강재, 화학비료, 명태 둥을 수입하고

있지만 그것은 각 전문분야의 무역회사가 국가로부터 수출

입 명령에 가까운 계획을 받아서 각각 실행하게 되어 있다.

이를테면 機械進出 公司는 철도차량을 수출하며 化조進出

G公司는 화학비료를 수입한다. 최근 중국의 무역경영 청부

제하에서 각 전문분야의 무역회사에게는 각각 국가재정 이

윤 상납의 규칙 또는 국가보조금 급부액이 결정되어 있다.

협정무역에 있어서 재화의 가격단위는 스 위스 프랑이므

로 환율에 의해 인민화페 원으로 환산한 가격이 계획가격

에 의한 수출(수입)재의 매 입가격(판매가격)을 초과하는

(하최하는) 부분은 그 재화의 수출(수입)을 행하는 무역회

사의 이윤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결손이 된다. 그 러나

행정무역에 있어서 재화의 가격은 수년전에 결정한 젓이고

상대적으로 고정된 젓이지만 최근 스 위스 프랑에 대한 인

민화페 원의 환율이 대폭적으로 하락하었기 때문에 대부분

의 겅우 수출은 이윤이 되고 수입은 결손이 된다. 따라서

수출계획을 실행하는 최사는 그 수출재의 가격에 상당하는

재화가 중국에서 수입되었는지 어떤지를 묻지 않고 적극적

으로 수출을 하지만 수입게획을 실행해야 할 회사는 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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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완수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면에서 보면 북

한측의 공금능력의 부족도 수입계획이 원만히 완수되지 않

는 하나의 원인이다. 결국 무역경영 청부제하에서 각 전문

분야 무역회사의 이윤 최대화를 위한 행동은 오히려 무역

의 대폭적인 혹자를 가져오는 국가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구소련과의 국가간 협정무역에도 같은 문제

가 존재한다.

변경무역에는 그러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변경무역회사는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하는 종합성 회

사이기 때문에 같은 바터무역이라도 수출을 하지 않으면

수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정무역과는 달리 수입을 촉진

하는 경제적 유인이 강하다. 바 말하면 변경무역하에석는

무역흑자를 확대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소련과의 변경무역에 커다란 흑자가

존재한 젓은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다. 앞절(주4)를

참조)

또 변경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젓은 스위스 프랑과 같은

명의상의 ]-격단위가 아닌 수출입재의 직접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의 실제 가치의 변동은 변경무역의 경

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그 대신에 다

른 화폐 단위를 사용하여도 결과는 같다. 다음으로 변경무

역은 국내의 계획가격과 재화의 매입, 판매루트 둥에 대하

여 구속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경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

에 시장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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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최대화를 통하여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 같은 바터무

역 방식이어도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변경무역 방식은

적어도 국가간 협 정무역 방식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6. 가격의 왜곡 문제

게획경제 국가에 있어서는 가격이 실제의 사회적 비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소위 가격의 왜곡)가 있기 떼문에

국가의 통상 대외무역에서는 무역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

익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올. 수 있으며 무역수준이 사회

후생의 최적수준 이하로 벌어질 가>성과 무역에 의해 국

가가 오히려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변겅무역의

겅우에도 그 러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젓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도 약간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적

분석에 양도하기로 한다.

7. 향후의 역할

최근 중o-의 개방정책에 의해 연히'1지역은 커다란 겅제발

전을 실현하었고, 그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은 대폭적으로 향

상되었다. 그러나 내륙지 역은 상대적으로 경제빌전이 늦어

져 지역간 격차는 더욱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 헌실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이 붑가능하다는

제도적 원인이 있다. 따라서 언해지역에서 가장 먼 변경지

역 이 특수한 입지조긴과 번경무억을 이용하여 지 역발전을

꾀하는 깃은 지 역간의 격차를 축소하고 발전의 불균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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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구소련
.

지역

은 중국에게 지금까지 변경무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상대

였다. 소련의 붕괴와 정치, 경제적인 변동은 향후 중국의

변경무역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젓이다. 그러나 중

국 包경지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변경무역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 생각된다.

저자 : 韓 洪 僞(慶應義塾大뿌 경제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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